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59호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7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2.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코로나-19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서울시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 산업(인공지능‧
바이오‧로봇 등) 육성을 위해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 벤처

기업 및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할 벤처펀드를 조성·운영하고자 함.

 나. 이에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금예산에 펀드 조성을 위한 기금출

자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제1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나. 추진방향

   - 공익성(기업성장 지원)과 수익성(적정 수익률)의 조화

   - 정부자금(한국모태펀드) 및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효율적인 운용

   -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고 회수자금을 원활히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다. 출자대상 :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라. 출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마. 출자의 필요성 : 

   - 미래혁신성장펀드('19년~'22년/4개년)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미래  

신산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기업성장을 통한 市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23년에도 지속적인 펀드 출자를 통해 

서울시 유망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참고-미래혁신성장펀드 서울소재 투자기업 성과]    (’21년 기준)

(매 출 액) 2조 1,795억원 → '19년(8,893억원) 대비 247% 증가

(고용인원) 1만 5,631명 → '19년(5,398명) 대비 289% 증가

(투자유치) 2조 5천억원 → '19년(7,868억원) 대비 320% 증가  



   -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사업이 2022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서울 

Vision 2030펀드('23년~'26년)를 신규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

하며, 향후 서울시 경제성장의 정책적 효과를 지속 강화하고자 함.

□ 서울 Vision 2030펀드 및 미래혁신성장펀드 출자 계획

 가. 추진방향

   -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정부출자기관(모태펀드 등)과 민간출자를 확보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 “투자 → 회수 → 재투자”를 통한 재원 조성의 선순환구조 확립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회수전략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미래 투자수요 보완 및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펀드 재구조화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혁신기술 분야 펀드 신규 조성

   市 정책 사업 및 투자 소외기업을 위한 전략 투자 추진

 나. 2023년 펀드 출자 계획

   - 출자규모 : 520억원(서울Vision2030펀드+미래혁신성장펀드)

투자대상 내 용 출자액

( 신규)

서 울

Vi si on

2 0 3 0

펀 드

① 스 케 일 업 펀 드
- 글로벌 창업생태계 Top5 구현을 위한 대규모 

후속투자 목적의 스케일업(Scale-up) 펀드 조성
80억

②첫걸음동행펀드
-서울시 정책사업(R&D지원사업, 서울Vision2030 등) 연계 및 

민간시장 투자 소외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30억

③디지털대전환펀드 - 미래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기술기업 30억



   ※ 2023년도 총 출자규모에는 기 조성된 미래혁신성장펀드 중 서울

Vision2030펀드에 이어지지 않는 3개 펀드*에 대한 잔여분(125억)

에 대한 출자금이 포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
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
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
결을 얻어야 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1항제1호

2023년
  ~
2026년

(ICT, AI, 빅데이터, 6G 등)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④ 창 업 지 원 펀 드
-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초기창업 분야 투자 강화 

및  선배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펀드 조성
120억

⑤서울바이오펀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등 미래 

  바이오 분야 유망기업에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75억

⑥문화콘텐츠펀드
- K-콘텐츠 강국을 선도할 서울시 유망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의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60억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제1
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금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서울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

계정)을 ‘서울 비전 2030 펀드’와 ‘혁신성장펀드’에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혁신성장펀드 개요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음.

 - 자금의 적시 공급과 투자 회수금의 재투자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각각 분리

하여 운용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8년 발표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유망산업(도심제조업, 바이오·의료, R&D, 문화콘텐츠)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자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있음.

 



  - 2019년부터 4년간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

지원, ►재도전지원, ►바이오 등 6개 분야에 약 1조 2,510억원(서울시 

출자분 1,791억원)을 조성하기로 함.

< 혁신성장펀드 연차별 조성 계획 >

 (단위:억원/괄호:市출자액)

  - 투자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연구소 

등이며, 서울시 출자금의 일정비율(200%) 이상을 서울 소재 기업

에게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건임.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12,510
(1,791)

1,650
(232.5)

3,540
(483)

3,050
(473.5)

3,770
(602)

4차산업혁명
2,155
(280)

250
(32.5)

555
(72)

600
(78)

750
(97.5)

스마트시티 
2,655
(280)

250
(32.5)

555
(72)

600
(78)

750
(97.5)

문화콘텐츠
800

(160)
150
(30)

180
(36)

200
(40)

270
(54)

창 업 지 원
3,300
(491)

250
(42.5)

1,400
(168)

750
(127.5)

900
(153)

재도전지원
800

(240)
150
(45)

150
(45)

200
(60)

300
(90)

바 이 오
2,800
(340)

600
(50)

700
(90)

700
(90)

800
(110)



< 펀드별 투자조건 >

구 분 서울시 출자조건

4차산업혁명  -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이상 투자
 - 핀테크분야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50%이상 투자

스마트시티 
 - 도시·사회문제 해결솔루션 및 스마트시티조성 기술기반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등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이상 투자
 - 핀테크분야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50%이상 투자

문화콘텐츠  - 문화콘텐츠 및 융합산업 관련 창업 7년이내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프로젝트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이상 투자

창업지원  - 원천기술·지식 기반의 첨단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창업 7년이내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등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이상 투자

재도전지원  - 원천기술·지식 기반의 첨단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재창업 7년이내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등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이상 투자

바이오  - 바이오·의료 관련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300%이상 투자

  - 혁신성장펀드 관리 업무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8년(투자 4년, 회수 4년)간 운용 중임.

◦ 혁신성장펀드의 조성실적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 1,751억원을 출자해 모두 3조 4,331억원의 펀드가 결성될 

전망임(2022.11월 기준). 

< 혁신성장펀드 조성 현황 >

(단위 : 억원/괄호:市출자액)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11월 기준)

합계
총 조 성 액

(시출자약정액)

34,331

(1,751)

4,439

(192.5)

12,976

(448)

8,340

(508.5)

8,576(예정)

(602)(예정)

 4차
 산업
 혁명
 펀드

총 조성액 4,669 997 1,892 1,080 700(예정)

시 약정액 277.5 32.5 72 78 75

예산액 245.9 32.5 90 65.5 57.9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둔화와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투자 약정액 대비 실제 투자(집행)

비율이 60% 미만을 기록한 펀드가 다수 발생함.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11월 기준)

집행액 146.5 14.5 35.2 65.5 31.3

집행률 59.6% 44.6% 39.1% 100% 54%

스마트

시티

펀드

총 조성액 4,278 390 2,323 1,065 500(예정)

시 약정액 272.5 22.5 72 78 120

예산액 259.6 32.5 90 59.4 77.7

집행액 141.1 4.5 22.9 59.4 54.3

집행률 54.4% 13.8% 25.4% 100% 69.9%

문화

콘텐츠

펀드

총 조성액 3,276 700 505 757 1,314

시 약정액 160 30 30 40 54

예산액 155.9 30 53 43.8 49.1

집행액 116.7 13 18.7 43.8 41.2

집행률 74.9% 43.3% 35.3% 100% 83.9%

창업

지원

펀드

총 조성액 13,498 772 5,766 2,488 4,472

시 약정액 536 42.5 168 127.5 198

예산액 523.1 42.5 200.5 136.6 143.5

집행액 292.7 6.75 53.4 136.6 95.9

집행률 55.9% 15.9% 26.6% 100% 66.8%

재도전

지원

펀드

총 조성액 2,748 200 1,328 700 520

시 약정액 165 15 45 60 45

예산액 194.8 29 57.8 49 59

집행액 116.9 2.3 26.3 49 39.3

집행률 60% 7.9% 45.5% 100% 66.6%

바이오

펀드

총 조성액 5,862 1,380 1,162 2,250 1,070

시 약정액 340 50 55 125 110

예산액 341.5 50 123.3 74.6 93.6

집행액 188.1 8.6 37.9 74.6 67

집행률 55% 17.2% 30.7% 100% 71.6%



◦ 따라서 기조성된 재원을 신속하게 투자함으로써 전략적 육성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당초 기대한 

정책 효과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다.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의 적정성

◦ 서울시는 2022년 혁신성장펀드 조성이 종료되면서 미래 기술 유망 

산업군(바이오, AI, 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임(2023년 출자금 395억원).

  -  이 펀드로 연결되지 않는 기존 3개 혁신성장펀드1)에는 출자금

(125억원)을 확보해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함.

◦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3,500억원을 

바이오, 콘텐츠 등 6개 분야에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액을 합쳐 5조원의 펀드를 8년(투자 4년, 회수 4년)간 운용할 계획임.

<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 계획 >

1) 4차산업혁명펀드(40억원), 스마트시티펀드(60억원), 재도전지원펀드(25억원)

구  분 조 성 방 안 
조성 규모

(市출자액)
2023년 
출자액

합계 투자분야
5조원

(3,500억원)
395억원

① 스 케 일 업
   펀드(신규)

· 글로벌 창업생태계 Top5 구현을 위한 
대규모 후속투자 목적의 스케일업 

1조 4천억원 
(1,100억원)

80억원

②첫걸음동행
   펀드(신규)

· 市 정책사업(R&D지원사업, 서울 비전 2030 등) 
연계 및 민간시장 투자 소외기업 성장지원

25백억원
(500억원)

30억원

③디지털대전환
  펀 드 ( 신 규 )

· 미래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기술기업(ICT, AI, 빅데이터 등) 지원 

1조원
(600억원)

30억원



◦ 투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이고 서울 

소재 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의무 투자함.

◦ 이를 통해 서울의 신산업 거점과 미래 유망 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해 4년간 1,000개의 스타트업을 배출하고,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 기존 혁신성장펀드는 미래 신산업분야의 서울 소재 기업에 투자해 

매출액과 고용,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2) 신규 펀드 

조성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투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펀드결성에 실패하거나 투자대상의 회생, 부도, 

지급불능 등으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2) 서울 소재 투자기업의 매출액은 2021년 총 2조 1,795억원으로 2019년(8,893억원) 대

비 245% 증가하고, 같은 기간 고용인원(5,398명→1만 5,631명)과 투자유치(7,868억

원→2조 5천억원)는 각각 289%, 317.7% 증가함.

④ 창 업 지 원
   펀드(유지)

· 초기창업 분야 투자 강화 및 선배 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원

1조원
(550억원)

120억원

⑤서울바이오  
  펀 드 ( 유 지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등 미래 바이오 분야 유망기업 지원 

75백억원
(400억원)

75억원

⑥문화콘텐츠  
  펀 드 ( 유 지 )

· K-콘텐츠 강국을 선도할 서울 유망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의 우수기업 지원

60백억원
(350억원)

60억원



◦ 또한, 펀드 조성 규모에서 서울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직접 융자나 투자 등의 방법보다 서울소재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운용사, 투자기업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노력이 필요함.

◦ 특히, 2023년부터 단계별로 도래하는 기존 혁신성장펀드의 안정적인 

자금 회수로 지속적인 재원을 마련해 재투자의 선순환구조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회수재원 예측 및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한편, 기금 출자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법」3)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앞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함에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5

3)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

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

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